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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1   개요

 1. 목적
  귀국자 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귀국학생이 원활하게 국내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시기
  귀국자 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며, 모집 시기를 정하여 특정 시기에만 
편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없음

※ 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편입학 제한시기(중3: 10월말~12월초, 일반고: 2월말)에
따라 일시적인 제한 가능

※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허용

 

2   용어 정리

 1.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가.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나. 미인정 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유학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면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유학(미인정 해외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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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으로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3.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미인정유학 등)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4.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5.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체 체류한 기간

 6. 영사 확인

  ◦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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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포스티유 확인

  ◦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 한함([참고3] 참조)

3   유학 및 귀국자 관련 학적 처리

 1. 인정 유학자

  가. 출국시 학적 처리

   ◦ (초 ․ 중학생)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고등학생)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나. 귀국시 학적 처리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

하여 학년 배정

 

 2. 미인정 유학자

  가. 출국시 학적 처리 

     재학중인 초 ․ 중학교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정원외 학적관리)

 ※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산정 기준

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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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국시 학적 처리

   ◦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의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와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 불가

   ◦ 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불가

하며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함.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하지 못함)

v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미인정결석 중인 학생의 학적 처리

예) 2015. 11. 15. 중학교 2학년에서 미인정 유학한 학생의 학적처리

 ① 2015.11.15. ~ 2016.2.29. :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후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

 ② 2016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되는 날까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이후 

유예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③ 이 학생이 2016년 7월 중에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는 

재취학은 불가하나, 학부모가 재취학을 희망하면 학년말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되지 않음을 확인시킨 후 재취학 가능 (교과

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하지 못함) 

  ※ 학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11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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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학교 인정기준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2. 외국학교 인정범위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한국국제학교(KIS-Jeju), NLCS Jeju, 블랭섬 홀
아시아(BHA), SJA Jeju는 인정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제11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
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에따른교육과정을이수한학생은인정

5   학년 결정 방법

 1. 학력인정 

  ◦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기간만 인정

  ◦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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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한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

입학 자격이 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단,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참고2] 참조)

 2. 학년배정 

  ◦ 학년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님.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년을 정함

     - 외국학교에서의 1 ~ 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 ~ 9학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 ~ 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

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

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됨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

  ◦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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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 이탈 학생의 학년 배정 

  ◦ 북한 이탈 학생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 회신: 교육부)

     - 국내의 초 ․ 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

학교 졸업인정

     -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2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1975년 이전 

북한의 고등중학교 5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 사항에 따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 학년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되, 「서울특별시북한이탈주민학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

연령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함

  ◦ 북한 이탈 학생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

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

으로 배정 가능함 

     (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 및 편입학하는
경우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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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국학생 구분

 1. 특례편입학 대상자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준용)

  ◦ 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
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
(제2호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을 말한다.)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
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
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특례편입학 시 외국 거주 및 재학 기간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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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 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최초 입국일

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 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 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
나라의 학제와 동일 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편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02) 1600-1615(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 : www.kcue.or.kr

 2. 일반편입학 대상자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v 기간 미달의 예외
□ 천재지변, 국제 정세 불안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미달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음(중등교육정책과-10302(2009.3.27.)

 ◦ 국제 정세 또는 경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조기 입국하는 경우는 학적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적정 학년에 배정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8조(결석처리) ②의 1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 처리할 것. 단, 부득이한 조기 입국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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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편입학 허용 인원범위   

  ◦ (특례편입학 대상자)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군인자녀 포함한 인원임)

  ◦ (일반편입학 대상자)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

시켜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 공통사항: 정원외 결원이 없으나 정원내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 허용 

7   편입학 처리 절차

 1. 편입학 신청

  ◦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교육청에서 배정하지 않음

     - (초등학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학교 배정받은 후, 

해당학교로 직접 신청

     - (중학교)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일반고등학교)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편입학 허용 여부를 해당 학교와 직접 상담하여 해당 학교로 신청

※ 거주지별 학교군 및 교육지원청 안내: [참고8], [참고9] 참조

 2. 편입학 처리 절차

  ◦ 학교장이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반드시 실시

 ◦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긴급 철수 조치에 따라 귀국하였으나 다시 출국할 

예정인 경우는 중등교육정책과-13870(2008. 6.25), 중등교육정책과-13871(2008. 
6.25)의 해외동포 조국학교 체험기회 제공 공문에 의거 국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국내
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는 소급하여 학적처리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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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학 처리 절차도

학 생 학 교 장 학 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편입학 신청

⇒ 학칙에 따라 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을 거쳐 학년 
결정후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편입학 허용

⇒
편입학 등록

  ◦ 편입학 신청 시기

     - 우리나라의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신청함. 이는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임.

       (단,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이미 이수하고, 편입학할 경우는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됨)  

8   구비 서류

 1. 특례편입학 대상자

  가.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서식3] 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교육부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소재초중고학력인정학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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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라. 출입국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모,학생)도 가능함
  사. 특례 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아.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자만
  차. 국내거소사실증명: 해당자만(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카. 예방접종증명서: 해당자만 
  

 2. 일반편입학 대상자
  가.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서식3] 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교육부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소재초중고학력인정학교목록)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라. 출입국사실증명(학생)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일반 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아. 국내거소사실증명: 해당자만(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자. 예방접종증명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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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비 서류 발행처

  ◦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 제3국 수학 인정서: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 예방접종증명서: 거주지 관할 보건소

     -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하여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아 학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4. 유형별 구비 서류 목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준용)

일  반
편입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
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외국학교 
초 ․ 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예 방 접종 증 명
(확인) 서류 (○) (○) (○) (○) (○) (○) (거주지관할 보건소)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
업)증명서

○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
부 출력물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

○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부,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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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 (발행처)

1) 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준용)

일  반
편입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
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 ○ ○ ○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
록등본

  (셋중 하나)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
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부,모,
학생)

외국 체류기간 명시
(체류국 재외공관, 외
교부 여권과)

과 학 기 술 자 , 
교수요원의 정
부 초청 또는 추
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1)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부양
의무자중 1인과 
출국시 해외파
견관련 소속기
관 공문 등

(○)
(해외파견 관련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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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1. 개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 재외

국민에게 초 ․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전입학 처리

※ 재외 한국학교 명단: [참고4] 참조

 2. 재외 한국학교 전출입

  가. 일반 전입학과는 달리 귀국자 편입학에 준하여 해당 학교에서 

직접 실시

  나. 교육부가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만 해당

  다. 인정유학자인 경우만 적용

  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재외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함

  마.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재외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은 

아래 절차로 처리함 

    1) 국내학교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재외한국

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 발송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처리]-[학적

반영(중)/[전출학적반영](

고)의 {전출생 

추가등록}에서 

재외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

국내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

장에게 

전출승인 

공문을 

팩스로 송부

⇒

공문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재외한국학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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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국내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 발송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

[추가입학/입력누락자

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

재외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

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

※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10   관계 법령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 학생수)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 기준 및 절차)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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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및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다른학교로의 전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계획

 ◦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 중 ․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

 ◦ 인정유학범위 확대해석(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 2012. 6.11.)

 ◦ 중 ․고교 입학 전형 시 미인정 유학생의 출결인정 관련 협조 요청(교육부 학교정책과, 2014.7.14.)

 ◦ 국내 외국교육기관으로 학생이동시 학적처리(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2010.10.25.)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 2014.8.22.)

 ◦ 외국 초 ․중 ․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85,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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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고자료 및 서식

【참고1】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추진배경: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

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개  선

◦재외공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고 확인서[서식3]를 

징구함

 ※ 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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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니, 소재국 학력 위 ․ 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

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

□ 학력인정학교 목록 

※ 학력인정학교 목록: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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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 2015.2.2>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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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

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차이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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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른 

귀국자 편입학 관련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써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4. bears the seal/stamp of ( ③ )

Certified

5. at (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 ⑦ )
9. Seal/stamp             10. Signature

   ( ⑧ ) (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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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STILLE 확인서 발급전․발급후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공증문서: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협약체결 효과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복잡한 확인 

대신, 외교부(해당국 담당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으로써 수속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아포스티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협약 가입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기업인의

국제 활동이 편리해짐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됨.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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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출국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여권 영사민원실)

- 상담전화 : (02)2002-0251,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자료 : 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참조

•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 확인 (Apostille부착) 

⇒ 해당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외국에서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편입학 할 때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

(공문서로 인정)

 절차 비교

현행 절차 아포스티유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 ⇒ 우리 정부 확인(필요시)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 ⇒ 외교부 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행정 사항

구비서류 심사 시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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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9. 5. 14. 기준)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8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

중남미

(30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5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계 117개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헤이그 국제사업회(www.hcch.net) => Apostille => Updated list of Contract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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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재외 한국학교 명단 (2019. 4. 1.기준)

(단위 : 명, 학급)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파견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교장
(행정실장)

교사
(교감)

동경한국학교 '62.03.16 715(18) 358(9) 347(9) 1,420(36) 37 15 14 1 2 69 1
교토국제학교 '61.05.11 33(3) 126(6) 159(9) 　 　 7 17 1 1 26 2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89(6) 48(3) 67(6) 204(15) 15 10 12 1 2 40 1 4
건국한국학교 ‘76.10.01 39(4) 152(7) 93(5) 174(7) 458(23) 6 9 14 14 1 3 47 2

소계(4개교) 39(4) 956(31) 532(20) 714(28) 2,241(83) 6 61 46 57 4 8 182 2 8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48(3) 335(12) 187(7) 254(10) 824(32) 7 16 21 23 1 68 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118(6) 294(12) 165(6) 198(10) 775(34) 16 29  20  24  1 1 91 1
상해한국학교 ‘99.07.06 478(21) 258(10) 374(17) 1,110(48) 　 50 26 43 1 2 122 1
무석한국학교 ‘08.03.01 67(3) 173(7) 96(6) 164(6) 500(22) 7 12 16 18 1 54 1 1
소주한국학교 ‘13.02.22 23(2) 151(8) 78(6) 109(6) 361(22) 2 10 7 12 1 　 32 1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4(2) 58(6) 17(3) 31(3) 120(14) 4 13 3 9 1 　 30 1
연대한국학교 ‘02.07.12 159(7) 115(6) 148(7) 422(20) 9 10 11 1 1 32 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62(4) 319(12) 174(7) 191(9) 746(32) 6 23 19 18 1 1 68 1 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13(1) 77(6) 45(3) 80(4) 215(14) 2 14 10 12 1 　 39 1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15(1) 55(6) 40(3) 50(3) 160(13) 3 11 6 8 1 29 1 16
연변한국학교 ‘98.02.19 44(6) 31(3) 36(3) 111(12) 8 6 7 1 22 1 15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37(6) 74(4) 98(6) 309(16) 　 12 10 13 1 　 36 1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101(6) 63(3) 75(3) 239(12) 11 9 9 1 30 2 15

소계(13개교) 360(22)2,381(115) 1,343(67) 1,808(87) 5,892(291) 47 218 163 207 13 5 653 14 48
타이뻬이한국학교 ‘61.10.01 19(1) 37(5) 56(6) 1 4 1 6 1
까오숑한국국제학교 ‘61.01.28 23(2) 39(6) 62(8) 3 6 1 10 1

소계(2개교) 42(3) 76(11) 118(14) 4 10 2 16 2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151(32) 473(13) 399(11) 2,023(56) 41 22 23 1 2 89 1 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2(2) 932(26) 453(13) 466(15) 1,893(56) 2 33 26 27 1 2 91 1

소계(2개교) 42(2) 2,083(58) 926(26) 865(26) 3,916(112) 2 74 48 50 2 4 180 2 1
젯다한국학교 ‘76.09.18 2(1) 4(2) 6(3) 　 2 　 　 1 　 3 1 2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20(6) 20(6) 　 3 　 　 1 　 4 1 1

소계(2개교) 2(1) 24(8) 26(9) 5 2 7 2 3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264(13) 113(5) 243(12) 620(30) 　 25 11 25 1 2 64 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62(4) 248(11) 49(3) 94(3) 453(21) 6 29 11 13 1 1 61 1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42(6) 14(3) 33(3) 89(12) 　 11 3 6 1 　 21 1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20(1) 80(6) 40(3) 47(3) 187(13) 2 14 7 6 1 1 31 1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51(3) 53(6) 104(9) 3 6 　 　 1 　 10 1 4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76(7) 106(7) 182(14) 23 22 　 　 2 　 47 1 4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35(3) 60(6) 95(9) 1 5 　 　 1 　 7 1 4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14(3) 14(3) 3 1 4 1 3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5(5) 25(5) 5 1 6 1 5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16(2) 39(6) 55(8) 2 6 1 9 1 6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8.27 23(5) 23(5) 　 6 　 　 1 　 7 2 6

소계(11개교) 260(20) 954(74) 216(14) 417(21) 1,847(129) 37 132 32 50 12 4 267 12 32

합 계(16개국, 34개교) 745(52)6,474(297)3,017(127)3,804(162)14,040(638) 96 500 289 364 35 21 1,305 34 92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국외(유학)교육->2018년 재외한국학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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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탈북학생 취학 및 편입학 관련 안내

                               

   취학 및 편입학 탈북학생의 수료기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취학 및 편입학 탈북학생의 관련 정보 필요 시

정착지 

초등학교

공문요청

<입국초기교육기관>

 삼죽초등학교

우편송부

정착지 

초등학교

정착지 

중‧고등학교

공문요청
<입국초기교육기관>

 하나원 하나둘학교

자료 송부
정착지 

중‧고등학교   

 <훈령 제7조 학적사항 '해설'>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분의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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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초·중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학교

교육청 학교급
학교명

(특별학급수)
연락처 교육청 학교급

학교명
(특별학급수)

연락처

중부 초
서울

사대부초
(6)

768-1500 북부 초
당현초
(2)

937-2492

강남서초 초
서울

교대부초
(3)

3475-2342 중부 중
덕수중
(1)

2265-9626

강동송파 초
신천초
(3)

422-0289 강남서초 중
언주중
(1)

514-7174

강서양천 초
목원초
(2)

2643-5769

※ 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

【참고7】

고등학교 학교군 및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동 부 중랑구, 동대문구 중 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작관악 관악구, 동작구

서 부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남 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북 부 도봉구, 노원구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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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

교육지원청 교육상담실 안내 (초등학교·중학교)

관      할
교육지원청

해당 
자치구

교육상담실
관      할
교육지원청

해당 
자치구

교육상담실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서류,절차) 2210-1247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서류,절차) 2600-0867

(초등학적) 2210-1212 (초등학적) 2600-0811

(중등학적) 2210-1244 (중등학적) 2600-0841

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류,절차) 390-5634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서류,절차) 3015-3421

(초등학적) 390-5512 (초등학적) 3015-3313

(중등학적) 390-5542 (중등학적) 3015-3333

남부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류,절차) 2165-0247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서류,절차) 810-8424

(초등학적) 2165-0223 (초등학적) 810-8312

(중등학적) 2165-0251 (중등학적) 810-8358

북부
도봉구
노원구

(서류,절차) 3499-6977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서류,절차) 2286-3637

(초등학적) 3499-6982 (초등학적) 2286-3615

(중등학적) 3499-6843 (중등학적) 2286-3633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류,절차) 708-6584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서류,절차) 944-9383

(초등학적) 708-6512 (초등학적) 944-9316

(중등학적) 708-6532 (중등학적) 944-9332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서류,절차) 3434-4485

(초등학적) 3444-4315

(중등학적) 3434-4336

※ 귀국자 편입학 안내 및 상담은 서울교육콜센터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안내

☞ 전화: 국번없이 1396, 서울이외지역 (02)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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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특례 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지

 

원

자

⌢
학
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외

학력

국 명 학교명 재  학   기  간 재학 학년
국    내

해당학년

정규
학교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관계 성  명 거주국가명 재외국민등록 기간 실제체류기간 국외근무처

본인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부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모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출입국

년월일
지원자

출  국     년   월   일  
보호자

출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인)

【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작성 요령】
o 제3호 해당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칸은 비워둠
o 지원자의 국외 학력란은 외국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별로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o 재외국민 등록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체류기간을 기재하고 실제 체류기간은 거주 기간 내에
거주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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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일반 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지

 

원

자

⌢
학
생⌣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국 내
최 종
학 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 외

학 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국내 해당 
학    년

정규
학교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보호자 성   명 연락전화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인)

【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작성 요령】
o 지원자의 국외 학력란은 외국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별로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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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락처 :  

    □ 외국학교명 :

       (시트명 :         / 행 번호 :          )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 ․ 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 공시된 엑셀파일에서 학교를 찾아 시트명(예> 베트남, 사우디 등), 행 번호(예> 6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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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담 사례 Q & A

Q1 : 국내에서 2011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12년 1월부터 8월

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학년 초에 온 경우, 몇 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는가?

A1 :

 국내에서 7학년 2학기 재학하다 어학연수 후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 2011. 12월     7학년 2학기 국내 재학(7년)

  § 2012.1~2012.8  어학연수

  § 2012.9~2013.12  8학년, 9학년 1학기(1년6개월) 재학중 몇 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

는지?

  ⇒ 총 기간 합산하면 8년 6개월,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가능

  ⇒ 귀국 시기가 학년 초에 해당하므로 3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1학기 중복 이수

      ※ 어학연수 기간은 수학기간으로 불인정

Q2 :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

A2 :

 외국에서 수학하던 학년 이하로 편입학이 가능한지?

  § 2012. 7      10학년 1학기 수료

  § 2012.9~2013.7 11학년 재학중 귀국

  ⇒ 고2에 편입학 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로 편입학 가능

  ⇒ 귀국자 편입학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재입학이나 일반 편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학업

중단일(2013.7) 이전 신청 가능함.

Q3 :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학습기간 이수인정 방법은?

A3 :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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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년 8월 J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13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

을 수 있는가?

A4 : 현재 대학 입학에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과정을 1년 포함하여 2년 

이상(일부대학의 경우 3년 이상)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지원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람

Q5 : 「초 ․ 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가목의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또는 부모 중 1인)의 

조기귀국에도 불구하고 특례편입학대상자가 되는가?

A5 : 「초 ․ 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는 특례편입학대상자에 해당됨.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가 조기귀국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아 미인정 유학자이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Q6 :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가?

A6 :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 (단, 해당국가에서  

초 ․ 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참고2] 참조)

Q7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1항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6월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A7 : “6월 이상의 기간”의 계산은 역월(Calendar month)이 원칙으로,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을 의미함.

      (다만, 유학기간의 계산은 역월(Calendar month)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교장이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 학

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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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2005년 3월부터 외국에서 거주하고 9월부터 1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서 그해 9월에 

1-1학기부터 시작하여 9-1학기를 모두 이수한 뒤 귀국한 학생이 2014년 3월에 국내 

학교에 편입학시 10-1학기로 편입학이 가능한가?

A8 :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다 9월 1학기 시작하는 학교에서 수학하고 귀국후 학년 문의

  § 2005.9~2013.12 9학년 1학기 이수 (총 수학기간 8년 6개월) 

  ⇒ 1학기가 부족하나 10학년 1학기로 편입 가능

  ⇒ 단, 학기 부족으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대학 특례입학 등)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Q9 :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133(2012.06.11), 

2012.6.12출국자부터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입학 처리 규정과의 관계는?

A9 :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으므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과는 무관함

Q10 : 인정유학 범위 확대 적용 시기가 2012.6.12부터 적용 되는데 출국 시점인지 귀국 

시점인지?

A10 : 인정유학 범위 확대 적용 시기는 출국 시점임.

 

Q11 : 2012.6.12 적용 전 기존 출국자의 학적처리는?

A11 : 2015학년도 중 ․ 고교 입학전형부터 「2012.6.12이전 출국한 부친 또는 모친 등 부양의

무자 중 1인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 학생」이 진학 희망학교에 서류 

제출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부는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되,  

위 “정당한 해외출국”관련 증빙서류(출입국 증명원, 파견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

하여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여기서 “정당한 해외출국”의 범위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에 한함.

Q12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한가?

A12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학

교로서 해당 외국인학교가 본국의 학력인정 학교임을 증명하는 자국 정부 또는 주

한 자국 대사관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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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시 학력인정  

공문서 확인 방법은?

A13 : 외국인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등 학교장 발급서류(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 공증)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학교가 본국의 학력

인정 학교임을 증명하는 자국 정부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의 증명서류가 필요함. 

이때, 해당 외국인학교가 대한민국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학교(http://www.isi.go.kr)인지 확인이 필요함

Q14 : 2013. 7. 20.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13. 9. 1.부터 

2014. 6. 20.까지 10학년을 수료하고, 2014. 6. 30. 귀국한 학생이 2014. 9. 1. 고등

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입학 신청이 가능한가?

A14 : 

2013. 7. 20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 재학

  § 2013. 9. 1 ~ 2014. 6. 20 : 10학년 수료

  § 2014. 6. 30 : 귀국

  § 2014. 9. 1 : 편입학 신청 

  ※ 이 경우 해당학기를 수료하였으므로 귀국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더라도 편입학 가능

Q15 : 2011.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11. 9. 1.부터 

2013. 6. 20.까지 8학년과 9학년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2013. 7. 1. 국내학교 편입학 시 

몇 학년에 편입이 가능한가?

A15 : 

2011.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11. 9. 1 ~ 2012. 6. 20 : 8학년 수료

  § 2012. 9. 1 ~ 2013. 6. 20 : 9학년 수료

  § 2013.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가능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2를 중복(8학년)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 하면 고 1에 해당 되므로 고 1에 배정

http://www.isi.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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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2011.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11. 9. 1.부터 
2013. 6. 20.까지 9학년과 10학년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2013. 7. 1. 국내학교 편입학 시 몇 
학년에 편입이 가능한가?

A16 : 

2011.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11. 9. 1 ~ 2012. 6. 20(7,8월 방학) : 9학년 수료

  § 2012. 9. 1 ~ 2013. 6. 20  : 10학년 수료

  § 2013.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

  ⇒ 귀국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가능 

Q17 : 프랑스에서 교육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수학 후 귀국하였다. 학교장 발급 

서류인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프랑스어로 발급됨.(학적서류 간소화 절차에 

따라)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서류 제출 시 번역과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17 : 학교장 발급 서류인 원본 및 번역 ․ 공증된 서류가 필요함. 

      단, 공증은 재외 영사관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함.(국내 귀국 후 번역 ․ 공증도 가능) 

Q18 : 국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에서 4~7학년을 수학 후 귀국하였다.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1년간 다니고, 2017년 8월에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입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A18 :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년도 3월에 중학교 2

학년 1학기에 편입학 가능함

Q19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9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교부에 문의하시면 소급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대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외국에서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여권 ․ 비
자  사본, 외국 거주 전세계약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외국에서 거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출입국사실증명상으로는 입 ․ 출국일은 확인이 가능하나, 외국에서의 거주국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합니다.


